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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행자를 위한 안내시설 부족에 따라,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(벽면형,

현수식) 등을 집중 설치하여 우리구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 제공과 

도로명주소 이용자 불편 해소로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코자 함

Ⅰ  추진 배경

현재 “대로”, “로” 등에 설치된 도로명판은 차량 중심으로 설치

되어 보행자의 길 찾기 불편 초래 및 편리성 제공 미흡

주민의 실생활에 사용빈도가 높은 이면도로, 골목길, 교차로 등

에 보행자 중심의 안내시설 확충으로 주민 생활불편 해소 및 도로

명주소 조기에 안정적 정착 유도

벽면형 도로명판은 게스트 하우스 밀집지역 명동·회현동에 설치

Ⅱ  추진 근거

  

도로명주소법 제8조의7(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설치)

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계획 통보

○ 안전행정부 주소정책과 - 2367호(2015. 06. 10)

○ 서울시 행정과 - 13390호(2015. 06. 25)



Ⅲ  추진 개요

사업 목표

○ 도로명주소 보행자 중심 안내시설 확충으로 주민 불편 해소

○ 주민생활 밀착형 중심으로 안내시설 설치로 도로명주소 활성화 기여

사 업 명 :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계획

사업대상 : 서울시 관리도로(‘로’급)와 우리구 관리도로(‘길‘급)도로

사업기간 : 2015. 6. ~ 2015. 12.

사 업 비 : 21,000천원(구비:8,000천원 시비:5,000천원 특교세:8,000천원)

사업 내용

○ 보행자 중심의 벽면형 도로명판설치 : 명동, 회현동(게스트하우스)

○ 보행자 중심의 현수식 도로명판설치 : ‘로’/‘길’급 도로구간 주요 교차로 등

Ⅳ  세부추진계획

추진일정

○ 2014. 6. : 특별교부세 간주처리 요청(기획예산과)

○ 2014. 7. ~10. :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부착 위치 현장조사 및 설치 

- 국가주소정보시스템(KAIS) 활용 현장조사용 도면 출력

- 부착할 위치의 건물주와 부착 여부 협의

- 교차로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여부 검토

○ 2014. 11. ~ 12. : 사업 완료 및 예산집행

- 설치되는 도로명판이 「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규칙」에서 정하

는 규격대로 제작·설치되었는지 여부



보행자 중심 벽면형 도로명판 설치

○ 근 거 :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제10조

- 도로명판은 지주·도로시설물 또는 벽면 등을 이용하여 설치 가능

< 벽면형 도로명판 >

이면도로, 골목길 등에 보행자의 길 찾기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 건

물의 기둥 또는 담장에 보행자의 눈높이(약 1.8m)로 설치한 도로명판

○ 위 치

- 이면도로, 골목길 등 분기되는 골목 또는 종속도로(막다른 골목) 시·종점

- 막다른 골목길의 종점이 보이지 않을 때 도로 시점에 종속구간 표시

○ 설치 규격 및 수량 : 103개(4개국어, 한/영/중/일)

벽면형 도로명판 규 격(㎜) 단가(조달) 수  량 금 액(원)

한쪽 방향 500 × 170 42,000원 78개 3,276,000

양쪽 방향 600 × 170 44,000원 25개 1,100,000

합    계 103개 4,376,000원

○ 재질 및 반사지 : 알루미늄, 고휘도 반사지

○ 주요  표기 내용

- 4개 국어별 표기(한글, 영어, 중국어, 일본어)

- 기초번호 표기시 방향표시(→, ∼, ←, ↳, ↵ 등)

[설치 예] 건물벽면 및 담장을 이용한 경우

벽면형 도로명판 설치 기준 (높이 : 1.0m ~ 1.8m)



보행자 중심 현수식 도로명판 설치

○ 근 거 :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제10조

○ 위 치 : 중구 관내 ‘로’급 및 ‘길’급 도로의 주요 교차로 등

○ 설치 규격 및 수량 : 64개(4개국어, 한/영/중/일)

현수식 도로명판 규 격(㎜) 단가(조달) 수 량 금 액(원)

‘로’급 도로(42개)

서울시 관리도로

1,230 x 350 272,000원 2개 544,000

1,030 x 350 236,950원 29개 6,871,550

940 x 350 225,050원 3개 675,150

740 x 350 189,200원 7개 1,324,400

‘길’급 도로(22개)

우리구 관리도로

1,230 x 350 272,000원 7개 1,904,000

1,090 x 350 248,850원 1개 248,850

1,030 x 350 236,950원 3개 710,850

940 x 350 225,050원 11개 2,475,550

740 x 350 189,200원 1개 189,200

합  계 64개 14,943,550원

도로명주소 도로명판 설치 현황(2015. 06. 30 현재)

구 분 합 계
차량용(640개) 보행자용(467개)

벽면형 비고
(한/영) (한/영/중) (한/영) (한/영/중) (한/영/중/일)

명판수(개) 1,372 470 170 295 22 150 265

<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설치유형 >

차량용 도로명판
(높이 : 4.5m ～ 5m)

보행자용 도로명판
기초번호판

(높이 : 1.6m ～ 1.8m)
현수식 도로명판
(높이 : 2.5m ～ 3m)

벽면형 도로명판
(높이 : 1.0m ～ 1.8m)



Ⅴ  소요 예산

소요 예산 : 21,000천원(구비:8,000천원 시비:5,000천원 특교세:8,000천원)

○ 예산과목 : 토지관리과, 지적민원 서비스 제공, 도로명주소의 법적주소

기반 구축, 도로명주소 시설물정비, 시설비 및 부대비, 시설비

○ 산출내역(벽면형 + 현수식 도로명판) : 19,319,550원 

- 벽면형 도로명판(103개) : 4,376,000원

한방향  42,000원 x 78개 = 3,276,000원

▪양방향  44,000원 x 25개 = 1,100,000원

- 현수식 도로명판(64개) : 14,943,550원

▪272,000원(1,230 x 350) x 9개 = 2,448,000원

▪248,850원(1,090 x 350) x 1개 = 248,850원

▪236,950원(1,030 x 350) x 32개 = 7,582,400원

▪225,050원( 940 x 350) x 14개 = 3,150,700원

▪189,200원( 740 x 350) x 8개 = 1,513,600원 

구매방법 : 조달 구매

Ⅵ  행정 사항

2015. 9. ~ 2015. 11. : 매월 5일까지 설치 실적 제출(서울시)

2015. 11. ~ 2015. 12. : 도로명판 설치 일시, 위치, 재질, 규격, 등   

국가 주소정보시스템(KAIS) 입력



Ⅶ  기대 효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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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행자 중심 주민 편의제공으로 도로명주소 안정적 정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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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관광객에게 편의제공 및 관광명소 기능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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택배기사, 집배원 등 물류업계 종사자들 업무 편의 및 효율성 증진 

붙 임  1. 서울시 국고보조금 결정 공문 1부.

2. 특별교부세 교부결정내역 1부.

3. 현수식 도로명판 설치 조사 현황 1부. 끝.


